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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과

수도권 관리방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변용환

I. 수도권 집중과 지방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의 비대칭적 과대성장은 비수도권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엄청난 소외감을 안겨왔다. 전국

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전체 인구의 49%가 집중되어 있으며 중요한 대부분의 산업과 국가

유지에 필요한 핵심기능 등 거의 전 부문에 걸친 수도권 집중은 한국을 수도권을 위한 공화국이

라고 부르기에 족하다. 과거 한국의 지역간 갈등은 소위 영남과 호남으로 대별되는 동서간의 갈

등이었고 다분히 감정적 문제가 가미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실생활에 현실로 다가오면서 더욱 심각한 경제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을 흡수해가는 수도권 블랙홀(자력) 현상이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지방을 공동화시키면서 수

도권집중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별한 조치가 없이도 수도권 집중과 지방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2008년 10월 30일 발표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3D업종에서 첨단기

업까지 형태 규모에 관계없이 수도권에 기업이 집중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이다. 기업

부문 규제완화를 함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규제는 다 푼 셈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은 대기업의 수도권공장신증설 허용이다. 지금까지 첨단 8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기업공장의 수

도권 신증설이 억제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 이내이면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진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기업의 이전은 수십 개가 넘는 중소기업 집단을 동반 이전시키므로 도시

를 하나 죽이거나 새로 만들만큼 그 파괴력은 대단하다. 수도권 규제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

유는 인구집중을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 수단이 수도권에 공장신증설을 억제하는

것인데 이번 조치로 인해 형식적으로라도 수십년간 유지해 온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와 지방 공동

화 방지라는 국가경영의 기조가 바뀌게 된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로 파생되

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얼마간의 노력을 할지는 모르지만 수도권 집중과 지방공동화라는 흐

름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한국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함으로서 OECD국가에서 유래없는 수도권 초집중화

(hyper-centralization)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빠른 속력으로 수도권집중이 지속되

고 있다. 이와 동시에 상대적 불이익을 보게 되는 비수도권 국민들은 경제사회적 불이익과 심한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소위 ‘두 국민 사회’(two-nation society)로의

사회적 균열이 가속되고 있는 원인은 바로 구조적으로 뿌리박힌 수도권 블랙홀 현상 때문이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심각하여 사회통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

황인데도 오히려 이러한 현상을 조장 내지는 방조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내지는 철폐 정책들이 주

장 내지는 추진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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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은 별도로 치더라도 수도권이 더욱 집중되면 수도권 주민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 국

민 다수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수도권집중이 가속

되면 비수도권은 인적·물적 자원의 유출로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집중이

심화되는 수도권 국민 다수는 과연 행복하고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까?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집중과 관련된 양면의 거울을 논할 소재는 많지만

지면상 한계로 본고에서는 수도권 과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2009년도

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의 배경과 내용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

다.

II. 수도권 과밀

1. 수도권 일각에서의 수도권 과밀 부정

과밀부정

수도권규제완화조치는 수도권과밀과 지방공동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지방공동화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라도 지방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중앙정부

에서 있고 수도권 일각에서도 조금 있기도 하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하

는 경우가 많다. ‘우리 수도권은 과밀이 아닌데 왜 수도권과밀까지 걱정해 주는가?’ 하는 시각이

수도권일각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에 공장을 유치시켜 일자리를 증

가시키고, 탄력성있는 발전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젊고 유능한 인구의 집중

으로 도시가 더욱 활력있게 되고, 인구증가로 수도권 주택가격 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집중

으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시적인 이득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틀에서는 지방의 공동화문제는 배제되어있다.

살기 좋아 인구집중이 계속되므로 과밀이 아니라는 주장

2008년 현재의 수도권 규제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 과밀방지와 지방공동화 방

지이다. 따라서 수도권과밀방지와 지방공동화방지 중에서 어느 하나가 사라져도 수도권규제의 존

재 이유가 약해진다.

역대 중앙정부나 지방, 수도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수도권이 과밀되었고, 과밀이 좋지 않은 것으

로 계속 생각해 온 반면, 수도권 일각에서는 과연 수도권이 과밀한가? 또는 과밀의 정의가 무엇

인가 등 과밀의 기초 개념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김경환․임상준 2005). 과밀해

서 사람이 살기 힘들다면 수도권으로 사람이 집중하지 않을 것인데 계속 집중하는 것을 보면 과

밀의 한계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적도시규모 부재

1960년대 서울인구 350만일 때 서울의 인구집중을 염려하여 서울인구집중억제정책을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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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2008년 현재 서울인구는 1,000만 명이 넘고, 수도권 인구는 2400만을 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계속 지방으로부터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여러 가지 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수도권이 살기

좋아서 모여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지로 최적도시인구규모에 대한 연구들

에서는 정확한 결론이 보이지 않는다. Mills(1972)는 최적도시인구규모라는 개념은 무의미하다고

했고, Richardson(1972)는 최적인구규모를 산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

Montgomery(1988)는 도시 성장은 스스로 지속되고 또 적정상황에 이르면 스스로 제약되므로

대도시 인구가 과다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수도권 과밀비용을 키운 것은 수도권규제라는 주장

수도권 과밀비용이 큰 이유는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번송(1998)은 어차피 확

대될 시가지가 그린벨트 때문에 도심과 떨어져서 외곽에 자리 잡게 됨으로서 통근거리를 연장시

키고 승용차이용비율을 높여 교통 혼잡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내거주자

의 평균 출근시간은 37분내지 41분인데 반해 서울에서 신도시로 이주한 서울출근자의 출근 소요

시간은 64분으로 50%이상 달한다고 조사했다. 또한 그린벨트는 서울의 지가를 상승시켜 서울의

주거지를 고층아파트로 개발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Kain(1992)은 서울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층아파트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게 된 주범은 그린벨트라고

주장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각종 혼잡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과거의 주장들은 2008년 현재 수도권 영역이 서울외곽

으로 크게 확산되고 2,400만 명이 살게 된 지금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

이 있다.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거대도시 가운데에 녹지를 보존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린벨트만 다 풀어버리면 과밀문제가 많이 해소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서울시 전체면적

에서 그린벨트를 뺀 면적이 438k㎡인데 반해 서울시 및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의 총면

적은 무려 1,551k㎡이니 서울의 도시용 가능면적의 3.5배가 된다. 산악지대를 빼더라도 단순 계

산으로 서울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땅이 있다는 것이다. 미개발된 그린벨트와 경기도의

여유지역을 고려하면 아직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국민들이 모두 수도권에 와서 살아도

되는 충분한 땅이 서울 주변에 있다는 주장이 된다.

수도권 과밀비용의 불인정

정부가 제시하는 수도권집중의 사회적 비용(연간 혼잡비용 10조원, 환경오염 피해 10조원 등)

은 자료와 추정방식에 있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수도권과밀문제

는 환경오염, 교통 혼잡, 높은 집값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제를 분산정책으로 해결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과밀문제가 있다면 주택은 고밀도로 더 지어주고, 에너지 소비

패턴을 바꾸어주고, 교통정책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나은 해법이라는 것

이다. (이상 김경환․임상준:2005으로 부터 요약) 현재의 수도권은 과밀상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과밀방지정책의 존재이유가 모호하고, 더군다나 각종 수도권규제는 과밀해소보다는 난개발만 부

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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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과밀의 심각성

그러면 지방공동화만 걱정되고 수도권 과밀은 우려할 화두가 아닌가? 수도권은 확실히 과밀이

고 삶의 질은 좋지 않다. 인구가 집중되면 이러한 과밀현상은 더욱 심해 질 것이다. 그리고 과밀

로 인한 불경제와 삶의 질 하락은 어쩔 수 없이 증가할 것이다. 과밀해소를 위한 비용 또한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주관적 주장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 해보아야 한다. 주택

문제 등 수도권 과밀부작용을 나타내는 지표는 수없이 많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는 수도권에 투자효과가 일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과밀로 인한 한계생산성체감으로 수도권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활력이 감소되는 것도 걱정된다. 국방안보문제, 제조업중심의 후

진국형 거대도시의 탄생 등 수도권만 생각해도 우려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 본고에서는 그 중

가장 쉽게 객관적인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공해부문을 중심으로 과밀비용을 논의하도록 한다.

 1) 삶의 질 악화

삶의 질 지표가 낮아지는 수도권

수도권에서의 삶의 질은 어떨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한 수도권 선호도, 국가자원의 수도권

집중투자, 정치․사회․경제․교육 기능의 수도권 집중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할 경우에도 수도

권이 과연 살기 좋은 지역일까? 아직까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이유는 삶의 질보다도 경제

및 교육적인 이유가 크다(김경환 2002). 수도권은 OECD국가 대도시 중에서 삶의 질 지표가 가

장 나쁜 축에 속한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환경, 교통, 주거, 인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제 지표들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대도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영국 런던이나 프

랑스 파리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다. 우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면적은 타 도시들의

1/2-1/4에 불과하다. 공해의 대표로 인용되며 폐암 및 조기사망의 원인이 되는 비산먼지는 다른

대도시보다 2-3배나 심하다. 차량밀도는 동경 2.3만대/㎢, 런던1.0만대/㎢ 뉴욕 0.9만대/㎢인데

비해 서울이 3.4만대/㎢로 가장 높다.

서울의 주거 밀도는 세계적 대도시 중 가장 높아 이러한 세계적 대도시들 중에서도 서울의 국

민소득 대비 주택 값이 유독 비싼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 서울주민의 상당수가 무주택자이고

높은 주거비용으로 고통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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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삶의 질 지표 국제 대도시간 비교

삶의 질  지표 도시(권)

환경

1인당 

공원면적(㎡)

베를린

(24.5)

런던

(25.7)

뉴욕

(14.1)

파리

(10)

한국수도권

(5.9)

비산먼지(μg/㎥)
동경권 

(33)

런던권 

(37)

뉴욕권 

(21)

파리권 

(22)

수도권

(70)

교통 차량밀도(대/㎢)
동경

(2.4만)

런던

(1.0만)

뉴욕

(0.9만)

싱가폴

(2.7만)

서울

(3.4만)

주거

주거밀도(명/㎢)
동경

(2.3만)

런던

(0.8만)

뉴욕

(1.2만)

싱가폴

(1.2만)

서울

(3.1만)

1인당 주거면적

(평)

일본

(10평)

영국

(13평)

미국

(18평)

독일

(13평)

수도권

(6.6평)

인구

인구밀도(명/㎢)
동경

(0.6만)

런던

(0.5만)

뉴욕

(1.0만)

싱가폴

(0.6만)

서울

(1.7만)

1인당 GRDP

(달러)

동경권

(4.0만)

런던권

(2.8만)

뉴욕권

(4.7만)

파리권

(4.6만)

수도권

(1.5만)

자료: 수도권발전대책 연구 보고서('05.12) 류종현(2008)에서 재인용

생활의 질 향상보다는 생존을 위한 수도권 전입

열악한 삶의 질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이 모든 정치․사회․경제․교육에서의 독점적 또는 우월적 위치를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83 및 '97 인구이동특별조사에서는 가족관계, 그리고 경제 및 교육 때문에

수도권의 인구 순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의 질 향상보다는 생존가능성을 높이

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집중되고 있는 인구는 다시 삶의 질 지표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마련이다.

2) 교통 혼잡 및 낭비적 SOC투자

수도권의 교통 혼잡문제와 SOC투자낭비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수도권개발가속화에는 필연적으로 교통 혼잡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김경환(2002)이 전문가들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수도권개발에 따른 가장 큰 문

제로서 ‘과도한 인구집중으로 인한 교통문제 등 혼잡’을 들었다. 아무리 수도권을 잘 정비 놓아도

수도권에 인구가 계속 집중되면 각종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다시 혼

잡으로 이어진다.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SOC인프라용이 소요되나 다시 계속된 인구 집중

으로 혼잡이 계속되는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시각은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이 되

지 않았더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요가 되지 않았을 추가적인 SOC 인프라비용이 막대하게 소

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1998-2007사이 10년간 SOC투자비율은 전

국대비 67%에 달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 부분 절약될 수 있었던

비용들이다(원광희 충북개발연구원 2008).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교통 혼잡해소를 위해 엄청

난 국가적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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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대도시 최악 수준인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

수도권의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외국의 일반적 혼잡비용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

도로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유럽 대도시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외부비용추정치는 GDP의

0.1-0.5%정도인데 우리나라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은 거의 서울지역총생산 대비 2-5%에 이를 정

도로 심각하다. 서울시의 교통혼잡비용은 1991년에 2.11%에서 1993년에는 3.09%, 1999년에는

3.54%로 막대한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이번송 1998; 홍갑선 1999; 김동효․안강기․정광복

2000).

수도권이 인구집중과 함께 광역화되면서 교통혼잡비용은 더욱 늘어나고,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김경진․안강기(2001)에 따르면 2000년도 우리나라 도시부 도로의 교통

혼잡비용은 11조 1,491억 원으로 추산되었는데 서울과 인천이 전체 교통혼잡비용의 54%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의 교통혼잡비

용은 2006년에 총 12조 8,515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5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7대도시의 도시부 교통혼잡비용은 총 14조 5,643억 원인데 이중 서울이 6조 1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인구가 증가하고 광역화됨에 따라 서울 내지는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은 날

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교통혼잡비용은 2001년 21조 1천억 원에서 2005년

23조7천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런데 지역 간 교통혼잡비용은 이 기간 동안 정

체상태에 있는 반면 도시에서의 교통혼잡비용은 년 3.4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수도권의 도시 광역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내 통근소요시간의 증가

수도권 전체 통근통학자중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 통근통학자의 비중은 1995년에 14.6%였

으나 불과 5년이 지난 2000년에 22.2%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수도권의 통근․통학자의 평

균소요시간은 1995년 44.55분에서 2000년 52.4분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수도권내의 평균 출근

거리는 1980년 9.03km에서 2001년 17.03km로 증가하여 출근거리가 광역화 하고 있다. 2003년

서울 도심의 하루 차량평균운행속도는 15.5km/h로 1980년의 30km/h에 비해 약 1/2로 줄어들

었다(이병렬, 2004).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도로망을 늘여가고 있으나 막대한 지가상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혼잡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SOC예산의 60%이상

을 수도권에 투자하나 수도권 인구 집중 때문에 높아진 지가로 인해 도로확충사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SOC 재정

이러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위주의 SOC정책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제1차 수정계획’에 입각하여 수도권신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3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대도시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서는 총 12개축의 수도권 광역교통축을 설정

하여 도로를 건설 중에 있다. 특히 수도권은 합쳐진 하나의 거대도시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2개시도 간 광역교통 관리 차원이라는 명분하에 도로건설비용의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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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국토해양부

<그림 II-1 >수도권 교통축 현황 및 장래공간구조변화에 따른 교통축 전망

2007년 교통부문 세출액은 국비기준으로 11조 7천억 원인데, 그중 수도권이 5조 4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인구가 집중되면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그 해결을 위해 엄청난 SOC비용

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수도권 인구집중과 광역화에 따라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 열악한 SOC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발전적인 영

역에 사용될 수 있는 국민의 혈세가 인구집중으로 인한 수도권의 혼잡비용을 처리하느라 낭비되

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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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로건설 등 교통부문 세출금액 (단위 : 억원, ㎢)

구분
도로건설 등

교통부문 세출 (A)

행정구역 면적

(B)

행정구역면적 대비 

세출금액(A/B)

전 국 117,516(100%) 99,677 1.18 

수도권 54,389( 46.3%) 11,739 4.63 

서울특별시 30,158 605 49.85 

인천광역시 6,922 1,002 6.91 

경기도 17,309 10,132 1.71 

비수도권 63,127( 53.7%) 87,938 0.72 

강원도 4,960(4.2%) 16,613 0.30 

주 : 교통부문 세출 항목은 국도준용도로, 도시철도, 신호체계개선, 공공주차장건설, 벽지노선결손,

운수업체보조 등

자료 1 :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지방재정현황관리-부문별주요투자현황

-세출분류에 의한 분류, 2007년 기준

자료 2 : 행정자치부「지적통계연보」, 2006년 기준

3) 대기오염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공기오염비용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과도한 인구집중과 부적절한 관리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대기오염으

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므로 우선 대기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오염이

된 상태에서는 오염정도를 저감시킬 수 밖에 없다. 즉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고, 오염

저감을 위한 투자비용을 계산한 다음, 오염저감을 위한 투자비용이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적다면 오염저감투자를 해야 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정치를 계산하기는 쉽지 않

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현재의 대기오염을 일정수준 낮춘다면 어느 정도의 비

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보아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다. 청정지역의 경우

대기오염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기정화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반면, 대기오염

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일 경우 공기정화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즉 수도권의 공기가 청정하지가 않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면 공기정화비용을 부담

할 의사가 있을 것이다. 서울시내 655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산화항 농도의 평균치가

0.03ppm에서 0.01ppm으로 개선되었을 때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 사액은 29,200원인 것으로 나

타났다(임영식․전영섭 1993). 0.01ppm도 청정 환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염된 공기에 대

한 체감비용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사용되었다. 1993년 이러한 공식으로 볼 때 1993

년 서울시 전체의 공기오염비용은 약 1조 3천억 원이 된다. 당시의 1인당 국민소득 등을 고려하

여 서울시 전체의 공기오염비용을 2008년 현재로 어림잡아 환산하면 연간 3조원이 된다.

선진 대도시중 최악인 서울의 대기오염상태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선진외국의 대도시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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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기환경은 선진대도시권 중 최하위에 속한다. 질병유발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세먼지 농도는 OECD국가중 1위이고 이산화질소 농도는 2위이다.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미세먼지는 1.8-3.5배, 이산화질소는 1.2-1.7배에 달

한다.

<표 3> 세계대도시별 대기오염도 비교 (단위: ㎍/㎥, ppb)

도시 비산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비고

서울 71 37 15 2001년

동경 40 29 26 2000년

뉴욕 28 30 - 1997년

런던 20 25 17 2001년

파리 20 22 17 2001년

자료 : 환경부(2003), 제3차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2003～2007)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오염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지방에 비해 심각하다. 전국대비 수도권의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는 82%,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에 의한 환경기준 초과율의 각각 99%,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오염기준 초과횟수는 질소화합물은 지방이 9회인데 반해 수도권은 204이다. 오존은 비

수도권이 5회이고 수도권이 24회이다. 미세먼지는 지방이 500회이고 수도권이 1,128회이다.

체감 오염도 악화 정도를 나타내는 연평균 시정거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서울지역의 시정

거리는 1996년 12.6km에서 2000년 10.9km로 줄었는데 이는 대표적 공업지역인 울산(16km)보

다도 훨씬 악화된 짧은 거리이다.

<표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기오염도 비교(’01년)

구  분
질소화합물:NO2(ppb) 오존: O3 미세먼지:PM10(㎍/㎥)

농도 초과횟수 초과횟수 오존주의보 농도 초과횟수

수도권 31 204 394회 24회 67 1,128

비수도권 22 9 390회 5회 53 500

자료 : 환경부(2005.9),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도권 광역화로 인한 자동차통행량의 증가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

가장 중요한 수도권의 대기오염원은 수도권 광역화를 통한 자동차통행량의 증가이다. 수송부문

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비중은 전국 평균 55.5%이나 수도권에서는 서울 85.4%, 인천 81.5%, 경기

72.5%에 달한다. 자동차 배출물질은 간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산소운반능력을 저하시켜 폐

암 및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만 연간 1만 1,127명

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의 미세먼지 사망자만 하더라도 연간 9,60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스위

스의 3배 수준에 달한다(이병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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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화를 통해 확산되는 대기오염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기오염이 수도권광역화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동심원은 서울을 나타내는데 그 범위가 1995년에는 서울에 국한되는 모습이었으나 2003년에는

범수도권으로 오존 오염지역이 확산되었다. 공간지점별 오염수준의 최고수치가 증대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산화질소 및 비산먼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산되고 있다

(김운수외, 2004).

자료: 김운수외, 2004, 수도권 대기환경 영향요인 분석 및 총량관리 정책개발연구, 서울시정 개발

<그림 2> 수도권 오존 분포도(1995) <그림 3> 수도권 오존 분포도(2003)

2조 8000억 원-10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수도권 대기오염 피해액

수도권에서 광역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은 심각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김운수

외(2004)의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을 2조 8000억 원-10조

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 1조3743억~5조642억 원, 경기 1조2186억~4조

5268억 원, 인천 2195억~79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대비 지역별대기오

염피해액 비율은 서울시 1.4-5.2%, 인천 1.0-3.8%, 경기도 1.2-4.3%에 달하였다.

<표 5> 서울인천경기도지역의 오염물질별 피해액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오존 질소화합물
최소피해액 최대피해액

서울시 1,360,077 5,058,303 43.55 7.69 13

인천시 217,112 794,560 7.12 2.22 3

경기도 1,218,550 4,526,754 44 8 10

자료: 김운수외, 2004, 수도권 대기환경 영향요인 분석 및 총량관리 정책개발연구, 서울시정개발

연구원․인천발전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도시 광역화 진행에 따른 대기오염 피해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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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시화가 가장 많이 된 성남시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991억 원

인 반면 연천군은 92억 원으로 나타나, 수도권 도시 광역화 진행에 따른 피해액의 확산형태가 잘

설명되고 있다. 피해액은 대기오염 증가로 발생하는 호흡기질환. 고혈압. 폐질환 등 질병 처리에

사용되는 의료비용과 임금 손실 등을 합산한 것으로, 미국 연방환경청(EPA)이 집적한 연구 방법

을 참고하여 추산하였다(김운수외 2004 : 중앙일보 2004/04/28).

<표 6> 경기도 지역별 대기오염 피해액 (단위: 백만원, %)

시군구
지역내총생산

(A)

최저피해 최고피해

피해액(B) 비중(B/A) 피해액(B) 비중(C/A)

가평군 391,025 6,351 1.6 26,323 6.7

고양시 3,357,305 72,395 2.2 266,417 7.9

과천시 775,451 9,150 1.2 34,474 4.4

광명시 1,990,732 41,224 2.1 151,338 7.6

광주시 1,829,760 25,229 1.4 96,821 5.3

구리시 1,067,010 22,838 2.1 83,575 7.8

군포시 2,656,517 35,650 1.3 129,218 4.9

김포시 2,438,393 16,954 0.7 64,730 2.7

남양주시 1,727,275 24,841 1.4 92,034 5.3

동두천시 595,532 10,476 1.8 40,937 6.9

부천시 6,821,386 123,069 1.8 449,204 6.6

성남시 5,366,071 162,039 3 599,198 11.2

수원시 10,972,755 108,003 1 383,197 3.5

시흥시 4,350,193 43,822 1 154,653 3.6

안산시 9,338,315 75,592 0.8 266,315 2.9

안성시 2,062,121, 26,254 1.3 105,858 5.1

안양시 5,008,682 60,502 1.2 220,121 4.4

양주군 1,519,451 14,452 1 55,450 3.6

양평군 436,757 9,546 2.2 39,774 9.1

여주군 1,049,736 14,017 1.3 56,670 5.4

연천군 391,295 9,234 2.4 37,985 9.7

오산시 1,522,304 15,092 1 53,910 3.5

용인시 13,019,889 36,551 0.3 133,573 1

의왕시 988,582 13,159 1.3 48,272 4.9

의정부시 1,506,640 40,702 2.7 149,555 9.9

이천시 8,280,708 19,173 0.2 75,126 0.9

파주시 2,005,576 27,958 1.4 111,263 5.5

평택시 5,713,797 72,535 1.3 280,657 4.9

포천군 1,487,448 20,851 1.4 82,464 5.5

하남시 648,969 18,740 2.9 70,358 10.8

화성시 5,993,207 41,673 0.7 167,344 2.8

계 105,312,881 1,218,611 1.2 4,526,816 4.3

자료: 김운수외, 2004, 수도권 대기환경 영향요인 분석 및 총량관리 정책개발연구, 서울시정개발

연구원․인천발전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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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4조 7,354억 원 투자계획

심각한 수도권 대기오염을 선진국 대도시 수준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환경부는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001년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 6천 억 원이 소요되었으나 2014년 목표 연도까지는 사회적 비용을 5

조 7천 억 원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총 7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시작했다. 재원은 현재 교통세 중 일부를 2007년부터 대기환경 사업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환경세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

기사망자가 년 간 약 13,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환경부 2005). 특별히 수도권 대기

환경관리개선을 위해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4년(2005-2014)

까지 10년간 4조 7,354억 원 투자하기로 하였다. 2014년까지 PM10 및 NO2를 2001년 대비

38-53% 삭감하여 선진국(동경, 파리)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표 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 소요재원(2005-2014) (단위: 억원)

구 분 계
무․저공해 

자동차 보급

경 유 차 

저공해화

사업장

관  리 

효율적관리

체계  구축

투자소요 47,354 821 42,824 3,111 598

국 고
보조 21,276 644 19,272 762 598

융자 2,258 2,258

지 방 비 19,513 177 19,272 64

민간부담 4307 4,280 27

자료 : 환경부(2005.9),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자동차 사망사고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조기사망자

이러한 수도권 대기오염저감 특별사업을 통해 얼마나 그 목표치를 달성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도권과밀로 인한 대기오염 때문에 년 간 평균 자동차 사망사고자숫자인 6,000명 수준보다 훨

씬 많은 년 간 최소한 13,000명 정도가 조기 사망하고 년 간 10조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사회적비

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위한 재정지출은 그 나름

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바로 수도권 인구

집중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수도권집중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기준치를 넘어선 수도권의 대기오염

수도권 인구집중이 대기오염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다. 이를테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증가되는 제조업과 인구에 의한 에너지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광화학스모그현상

을 확대시킬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제한적인 분

산정책은 분산된 인구나 기능간의 교통량 및 운행거리 증가로 인해 오히려 총량적인 입장에서는

대기오염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우외(2003)의 연구에서는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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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인구가 분산될 경우 수도권 내부의 환경오염 및 교통 혼잡은 줄어들지만

전국적인 측면에서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4)은 행정중심복합

도시가 충청권에 건설되더라도, 정부행정서비스이용자들의 90%가 서울에 살고 있고, 기업들이 행

정중심복합도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므로 충청권과 수도권 사이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

고 이는 전국 교통량을 112%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

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인구분산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가장 중

요한 판단기준은 특정지역에서 인간이 쾌적하게 살기에 적합한 대기오염수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국적 대기오염 총량은 그 의미가 적다. 거점도시 간 교통량의 증가

로 인한 총량적 대기오염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대한민국인구가 수도권에 다 몰려 사

는 것이 최적해가 될 것이다. 특정 기준치를 넘어선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문제의 핵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 토지이용, 금융, 환경·안전 등 총 17개 분야 200개의 기업 활동

관련 규제개혁과제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발굴·선정하였다. 전경련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를 실시하여 최종 200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 불량규제 30개를 선정

하였는데, 그 안에 ‘수도권 대기관리지역 사업장은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초과 시 부과금

부과’와 관련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의 사례는 이러한 ‘배출허용총량제’를 넘어 과

연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는 기업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수도권 B

기업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의 10% 수준으로 배출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가 권고하는 B업체의 먼지 할당량은 현재 공장 정상 가동 시 발생하는

먼지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공장 가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이 업체는 “현재 기술로 가능

한 최상의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더 이상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수도

권 대기오염 총량제가 권고하는 먼지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공장 가동을 줄이던지 수백

억 원의 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준의 5~10%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환경 우수

업체에게 또다시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를 실시하여 더 낮은 할당량을 부과하고 이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할당량을 늘린다 해도 총량규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관련 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전국경제인

연합회 2006).

대기오염총량제의 모순점을 지적한 내용들이다. 이상 사례에 해당하는 기업의 억울함을 해소하

려면 대기오염총량제를 없애고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준에 준하는 개별 규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나, 개별규제는 훨씬 엄격한 관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규제실시비용 또한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엄격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 계속 있기가 불가능한 기업의 수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수

도권의 대기오염상태가 계속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대기오염 총량제 이외의 마땅한 대안을 찾기

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공장신증설과 관련된 입지규제를 진작에 정밀하게 추진했더라면 발

생하지 않았을 애로사항이다. 수도권 권역별 입지규제를 없애고 개별규제를 하자는 주장이 수도

권 일각에서 있으나 개별규제는 규제비용을 높이면서 더욱 많은 개별규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많

다. 특정주체에게 자유를 주다 보니 다른 다수 주체들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완화는 안하느니만

못하다. 수도권 집중이 이러한 대기오염의 근본적 원인이므로 수도권 규제가 어쩔 수 없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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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질오염

3등급이하의 수도권 내 하천

수질악화도 대표적인 과밀비용에 해당한다. 2003년도 경기도에서 발행한 환경백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수질악화로 수도권 내 수계 하천의 수질을 BOD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가평천, 조종천

이 4등급, 신천 등 6개 하천이 수질환경기준 등급 외로 나타났고, COD기준으로 호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삼지 등 5개소가 3등급, 이동지와 아산호가 4등급, 원친지와 남양호가 5등급, 서

호 등 3개소가 수질환경 등급 외로 나타났다. 한강하구의 환경은 1993-2003년 사이에 총질소와

총인이 2-3배가량 증가했다.

수질악화문제는 과밀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로서 하천 또는 호소가 자연적으로 정화 할

수 있는 능력이상으로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폐수 처리이다. 환경부가 개최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에 대한 공개 토론회

에서는 수도권의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오폐수처리 비용으로 년 간 1조 6,000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대기오염물질 개선비용 1조 5천억 원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합

치면 총 4조 1837억 원의 수도권 환경개선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표 8> 수도권 환경개선비용

구분 배출규모 처리비용(백만원)

오폐수

생활하수

산업폐수

9,362천톤/일

828천톤/일

1,507,570

91,784

소계 10,190천톤/일 1,599,354

대기오염물질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부유먼지(TSP)

361천톤/년

587천톤/년

175천톤/년

267,000

995,000

238,370

소계 1,123천톤/년 1,500,370

폐기물처리

매립

소각

60천톤/일

26천톤/일

607,001

476,986

소계 86천톤/일 1,083,987

합계 4,183,711

자료: 환경부,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에 관한 공개 토론회, 2003

팔당상수원의 오염

수도권 인구의 상수원을 담당하고 있는 팔당상류 오염은 심각하다. 팔당상수원의 주된 오염원

은 수도권(자연환경보전권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존권역

으로 구분되어 다른 지역보다 산업화 및 인구집중과 관련하여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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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산업에 의한 폐수발생량은 산업화가 안 된 강원도 지역보다 18.7배나 많다. 인구 및

산업집중의 폐혜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만약 2008년 현재 수도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권역

별 입지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자연보존권역인 수도권 동부의 개발을 촉진하게 되므로 팔

당상수원은 더 이상 상수원의 구실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개별규제의 번거로움을 피해서

수도권의 자유로운 개발을 목적으로 2006년 제정된 수질오염총량제(한강법)는 수도권의 개발행

위로 인한 인구집중을 자유롭게 유인하게 되어 총량제의 최종 목적인 수질개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규제완화와 수질악화

제조업입지규제완화 등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인구 집중을 가속화시키면서, 수질 환경

을 계속 악화시킬 것이다. 첫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중심부가 계속 포장됨에 따라 빗물의

지하흡수량이 줄고 지표유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저지대 침수, 한강홍수 가능성 증가를 가져올 것

이다. 둘째, 제조업 증가에 따른 팔당상수원을 위시한 한강본류 및 지천 그리고 인천연안의 수질

오염이 심각해 질 것이다(고영구 2000).

III.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1. 배경

수도권 발전의 걸림돌인 수도권 규제의 폐지와 계획적 관리체제 실시 주장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는 국가에 의한 수도권 규제에 마침표를 찍는 틀이다. 수도권에 걸려있

는 중앙정부차원의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을 광역경제권이라는 개념 하에 계획적 관리1)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계속 있어 왔다.

계획적 관리체제에 대한 논의는 어차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의 강력한 수도권규제로 인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수도권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

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를테면 각종 규제로 인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택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1990년

대 초 5개 신도시건설 및 1997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상승

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인구로나 면적으로 볼 때 광역화된 대도시이므로 도시 기능을 제

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의 대도시처럼 광역화된 관리체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앙정부의 수도권규제라는 것

이다(이상대 2003; 김경환 2008).

이상대(2008)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규제정책의 문제점을 다음

1)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란 수도권 광역 도시권에 적합한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기존의 경직화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광역단위에서의 자율적인 계획 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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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첫째, 수도권 규제는 국가경쟁력약화와 기업투자의욕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이닉스공장증설불허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획일적 법령 적용으로 기업투자의욕을 꺾고 있다.

둘째, 난개발의 조장을 방조하고 있다. 수도권의 주택, 교통,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외

면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용도지역제 방식의 3개 규제권역제도에 의한 획

일적 관리로 수도권 내 토지이용과 공간 관리를 비효율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공장입지

규제로 인한 공장 난개발문제가 심각하다. 제 3차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의 산업단지와

공업지역면적이 전국의 20%를 못 넘게 하고 산업집적활성화법에서는 공장총량제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공업용지내에서 제대로 된 용지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어쩔 수

없이 법령상 규제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별공장입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프리미엄 아

울렛은 규모제한을 피하기 위해 분할연접개발을 했다. 어차피 수도권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입지

규제를 함에 따라 수도권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현재의 복잡한 수도권규제 때문에 광역대도시로서의 계획과 관리를 제대로 이룰 수 없다.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차도 관련 부문계획인 수도권광역교통기본계획, 산업

입지계획, 농지이용계획 등을 통합하거나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도 정

부부처별 정책들이 통합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규제를 폐지하고 광역권이 주

체적으로 계획관리를 해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넷째,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문제해결보다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하남시간 송파신도시개발에 대한 갈등, 수질오염총량제 및 대기오염총량

제 도입 등으로 인해 수도권 내 지역 간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존의 수도권 규제들을 폐지하고 대도시권

광역관리와 난개발 방지형 도시개발관리를 하자는 것이 수도권 계획관리의 핵심사항이다. 즉 수

도권규제는 폐지 내지는 완화되고 수도권관리를 중앙정부에서 대도시 광역권으로 가져와야 한다

는 것이 수도권 계획관리의 골자로 볼 수 있다.(이상 이상대:2008에서 요약정리)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에서의 계획적 관리

이 같은 수도권의 지속된 주장에 맞추어 건설교통부는 2005년 6월 확정된 ‘수도권발전 종합대

책’과 2006년 7월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의 지방이전 등과 연동하여 수도권 관리방식을 ‘계획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한

바도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진행계획

등이 2007년까지는 불분명한 상태로 있다가,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명시적

으로 제시된 바 있다.

2008.1.24에 발표한 대통령직 인수위의 발표에는 그동안 수도권 일각에서 주장해 온 ‘수도권

계획적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잘 녹아들어 있다. 신정부 인수위는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

략”에서 서울․지방의 공동발전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5대 광역경제권+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의 창조적 광역

발전전략 속에는 상당부분 수도권에서 그동안 주장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규제개혁 등 시장 친화적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정비발전

지구제도의 정착을 통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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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통합하여 수도권 계획적 관리와 지방육성통합법‘ 제정 검토 등이 수도권규제폐지 내지는

완화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초 현재,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법을 폐기하고 수

도권지자체가 별로의 계획적 관리체제를 가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 계획적 관리의 내용

2008년 1월 24일 한국규제학회․경기개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공동토론회에서 제안한 새

로운 수도권광역계획에서는 기존의 수도권 규제를 전면폐지하고 계획관리체제를 도입할 것을 주

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주장

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광역관리 정책수단도입: 도시기능을 정비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대도시권 광역관리와

난개발 방지형 도시개발관리 정책수단들의 도입을 말한다. 이를 위해 공간구조, 토지이용, 도시개

발 수요관리, 인프라 확충, 환경, 거버넌스 등 도시발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중요사안들을 광역권

이 주체가 되어 실행하자는 것이다.

2) 기존수도권 규제의 폐지: 수도권을 생산, 교육 등 여러 산업분야를 골고루 갖춘 자급적인 글

로벌 도시로 성장시키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기존 수도권 규제의 전

면적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업, 대학, 관광지 조상을 가로막는 기업입지규제를 폐지하고,

공장, 대학, 대형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나뉘어 행

위규제를 하는 권역별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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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I-1> 수도권 광역계획 관리를 위한 개편(안)

구분
수도권정비계획을 비롯한 

기존의 수도권관리 내용

계획적 광역관리를 위한 새로운 

수도권 계획중 주요내용(안)

수도권 

규제 철폐

기업입지

규제

- 대기업 신증설 규제, 대학 

신설 규제, 관광지 조성 규제
- 폐지

인구집중유발시

설규제

- 공장, 대학, 공공기관청사, 

대형건축물, 인구집중유발 

시설, 종전 대지관리 규제

- 폐지

권역 지정 - 3개 행위규제 권역 지정
- 폐지

  (대신 정책구역제 운영 가능)

광역관리

정책수단 

도입

공간구조 - 공간구조 개편구상
- 공간구조 개편구상과 거점 

개발전략

광역적 

토지이용
- 없음

- 개발 및 보전지역 구분과 

유형별 관리방침

- 중요 광역 환경보존지역의 

설정과 관리

도시개발 

수요관리
- 주택과 택지 공급계획

- 주택과 택지 수급관리계획

- 신도시 개발과 도시 

재생전략

광역 

인프라 확충

- 교통시설, 물류유통시설, 

용수 공급

- 광역 교통시설, 물류유통시 

설, 용수시설 확충과 관리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 대기, 수질, 폐기물 및 녹지 

관리(환경매체별 관리전략)

- 환경용량과 도시개발량 관리 

(부문간 통합관리전략)

광역 거버넌스 - 없음

- 광역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광역계획기구 설치 운영

-정부 간 협력, 갈등예방 관리

자료: 이상대, 2008,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의 방향,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공동토론

회, 한국규제학회․경기개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정리요약

이러한 두 종류의 주장 중 수도권을 재정비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수도권 주민

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예상보다 많은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있어왔으나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

능을 제대로 못 갖추었고, 이로 인해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계획적 관리체

계는 정당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대학 등 인구밀집시설의 수도권 신증설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해

서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미 25종류의 첨단 외국기업에는 투자가 수도권에 열려 있고

국내 대기업도 8종류에 대해 수도권 투자가 허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기업투자유치

를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제로섬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수도권의

국내 대기업유치는 비수도권의 대기업유치기회 상실, 더 나아가서는 비수도권 대기업의 수도권

신규투자를 통한 이전 등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은 지

방의 경제․사회․문화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지방대학을 몰락시켜 지방사회를 고사시킬 가능

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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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적 관리체계와 난개발 가능성

선진국 대도시들의 광역대도시권 계획 관리에는 사유재산체계에 있어 우리나라와 다른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계획적 관리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우리나라 토지이용제도의 근간인 지역지구제

(zoning)와2) 건축자유원칙을 유럽식의 계획허가제와 건축부자유원칙으로 바꾸어야 한다3). 이는

곳 부동산 소유자 또는 개발사업자의 사적이익을 일정 부분 희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데 도시계획 및 관리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체계 및 관습에는 사적이익을 희생하고 공적이익을

우선에 두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제대로 된 계획적 관리를 하려면 지자체뿐만 아니

라, 토지소유자, 개발회사 등 관련된 추진주체들의 공적이익에 대한 확고한 봉사정신이 있어야 하

고, 사적 이익에 대한 양보 내지는 희생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의 광역대도시권 관리계획에는 이러한 사적 이익 희생개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뒷

받침할 법체계에 대한 논의조차도 없다.

수도권에서 주장하는 계획적 관리체계에는 권역별규제 등 여러 가지 규제를 해제하고 입지규

제대신 개별행위규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음에 따라 공적 이익보다 사적이익이 강조되어지는 쪽

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결국은 수도권 규제만 풀고 관리체계로 들어가면 공적 이익은 상실된 채,

개발사업자 등 관련자들은 자유롭게 사적이익 최대화를 기준으로 사업을 벌리게 되므로 수도권

규제가 존재할 때보다 더 심각한 계획적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다(조명래 2007).

현재 우리나라 건축의 기본원칙인 건축 자유원칙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수도권 규제를 해

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도권 계획관리 체계에서 원하는 잘 정돈된 광역도시가 아니고, 오히려

초광역 난개발 대도시가 탄생될 수도 있다. 만약 기존의 수도권 규제를 해제 내지는 폐지하고, 그

대신에 난개발을 막기 위한 건축부자유의 원칙을 적용해서 공적이익이 우선되고 개인의 사적이

익이 제한되는 안을 선택하게 한다면 수도권 일각에서의 규제완화 주장은 그 추진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수도 있다. 현재의 계획 관리제 주장은 공적이익보다는 사적 이익과 인센티브에 상

당한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4. 수도권 계획관리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위치를 전제로 한 수도권 지자체의 계획적 관리

계획적 관리에서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 우려

는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수도권을 비수도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 내지는 배타적인 사회

경제권으로 가정하고 있다.

수도권 계획 관리는 수도권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독립적인 입장에 있다면 일면 타당성을 가질

2) 도시의 환경, 편의, 안전 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의 토지 이용 방법을 제한하는 제도. 

3) 건축 자유원칙에 기초한 용도지역제와 달리 부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일정한 계획.기준에 따라 건축허

가를 허용하는 제도로 주로 유럽 국가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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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도권에서 주장해온 계획 관리는 1) 수도권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간과하고 수도권의 독립된 경제행위에만 집중한 점. 2) 계획관리라면 그에 걸맞

는 목표인구와 그 인구에 적합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보여 온 계획 관리의 내용

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점. 3) 공장입지, 대학신설 등 인구유발시설을 허용하는데 초점을 맞춘

점, 4) 규제폐지로 인한 인구집중, 자원집중 등과 관련된 과밀비용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 5) 국

가적 차원에서의 지방 황폐화와 수도권집중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점 등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많

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 계획 관리에 내장될 가능성이 많은 수도권규제완화는 필연적으로 비수도권의 인적․물

적 자원의 수도권집중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지역에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

하지 않고 국가에 의한 수도권 규제를 폐기하고 수도권에서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구상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중요한 위치를 간과한 것이 된다. 만약 국가에 의한

수도권규제가 수도권 지자체로 이전되어 버리면 지방의 국민들은 수도권블랙홀 효과 때문에 생

기고 있는 비수도권 공동화문제들을 하소연할 곳조차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IV. 국가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 수도권

대한민국 국가체제의 존속을 위한 국가에 의한 수도권 관리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T. Hobbes)는 무절제한 강자독식의 ‘자연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규제(regulation)’가 기업활동과 개인의 자유

를 제약하는 암적인 존재인 것처럼 오도된 단어로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규제는 국가를

비롯한 우리 인간사회를 유지하고 구성원 다수의 건전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칙이자 법이다. 다만 지나치거나 과도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나치면 줄이고, 약하면 강화하는 것이 규제운용의 맥이다. 수도권 규제도 이러한 틀에서 이해되

어야 한다.

2009년 현재,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지방공동화 현상은 진행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면 전대미문의 세계경제위기를 맞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힘든 지

방경제는 그 어려움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 경제가 아주 어려웠던 환란 때나 1980년을

전후해서도 수도권 규제는 존재했었다.

사실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수도권에는 국가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

다. 수도권은 인구, 경제력, 핵심국가기능,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위치에 있

지 않다. 인구는 절반이지만 나머지 핵심기능들은 대한민국내에서 최소 50%이상 최대 100%까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다른 국가에서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국가

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 발전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면 대한민

국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 국가를 책임지는 주체는 중앙정부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이를

감안할 때 규제의 강도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국가에 의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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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지방 살리기 후 수도권 규제완화

국가를 위해 헌법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에서의 수

도권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수도권 규제의 강도는 여건이나 입장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여하튼 현재의 중앙정부는 국가경제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

진하고 있다. 사실 지방에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하에서 국민이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국민통합적인 비수도권지방이 공동화되지 않도록 적정 경쟁력을 가질 때 까

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진심으로 지방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 준 후, 필요한 경우

수도권 규제를 신중하게 풀어나가면 된다. 세계경제시계가 급하게 돌아가므로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다면, 수도권 규제완화에 걸맞는 지방살리기 대책이 나타나야 하지

만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일과성 대책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진지하고도 구조적인 대책

이 필요하다. ‘이 정도 대책이면 지방도 수도권처럼 업종과 규모는 다를지라도 기업을 보존하고

유치할 수 있겠다, 지방도 희망이 있다!’ 라고 비수도권 국민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

하다.

(이 발제문은 내용은 ‘변용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고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발췌 정리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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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형 지방사업의 현황과 과제4)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이 상 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Ⅰ. 들어가며
 
□ 균형발전  정책의 의의

○ 과도한 수도권 과밀․집중 구조
- 금년(2009) 말경이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마저 과반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5)되고 있듯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역대 정부의 각종 규제책6)에

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대 블랙홀처럼 국가 대부분의 인프라를 흡인하여 ‘수도권

공화국’, ‘지방은 식민지’라는 표현까지 등장

4) 분권운동경험의 관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중심으로 약술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추진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제정의 지연과 정부의 이전기관 변경고시 지연,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 등으로 사실상 표류상태를 보이고 있음.

5)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철회와 1998년 IMF당시처럼 불경기 시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의 큰 폭의 인구 순유
입에 따라 인구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6) 3.4공(1962-1979)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그린벨트지정, 임시수도건설계획 / 5공(1980-1987) 수도권정비
계획법, 수도권규제범위를 인천․경기까지 확대 / 6공(1988-1992)지역균형발전기획단 설치, 수도권 5개 신도
시 건설 / 문민정부(1993-1997)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개발촉진지구 도입, 준농림지 개
발허용 / 국민의 정부(1998-2002) 외국인투자에 대한 수도권입지 규제 완화, 그린벨트 규제완화 / 참여정부
(2003-200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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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와 경제력 집중의 실태 (2005년 기준)
구 분

(단 위)

면적 인구 지역내총생산 제조업고용 내국세징수 지방세징수

(㎢) (인) (백만원) (인) (백만원) (백만원)

전 국
99,646 47,278,951 817,811,875 2,865,549 78,211,931 35,977,3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11,730 22,766,850 386,989,607 1,346,360 56,200,060 20,720,115

(11.8) (48.2) (47.3) (47.0) (71.9) (57.6)

충청권
16,572 4,792,804 91,614,559 316,131 5,567,555 3,167,269

(16.6) (10.1) (11.2) (11.0) (7.1) (8.8)

호남권
20,629 5,021,548 83,504,218 202,357 3,484,889 2,530,104

(20.7) (10.6) (10.2) (7.1) (4.5) (7.0)

대경권
19,910 5,072,188 84,477,482 347,105 4,589,809 3,106,441

(20.0) (10.7) (10.3) (12.1) (5.9) (8.6)

동남권
12,342 7,629,115 141,180,802 616,119 6,696,892 5,163,008

(12.4) (16.1) (17.3) (21.5) (8.6) (14.4)

강원권
16,613 1,464,559 22,381,340 32,882 1,328,064 889,301

(16.7) (3.1) (2.7) (1.1) (1.7) (2.5)

제주권
1,848 531,887 7,663,867 4,595 344,661 401,121

(1.9) (1.1) (0.9) (0.2) (0.4) (1.1)

* 출처: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2008.1.24),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 (정책보고서)

- 수도권인구 순유입 추이

수도권 인구 순유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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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 실제로 ‘수도권인구 과반’은 국가정책결정에서의 일방성의 강화로 인한 수도권․비수

도권의 불균등의 심화 등 여러 함수를 내포하고 있음.

- 참여정부시기 그나마 유지돼온 ‘균형발전’기조는 정권교체와 더불어 정책의 방향과 

내용, 실행방법론 등에서 ‘경쟁과 효율’기조로 변화되어 지역발전 정책이 ‘기업중심

의 경제정책의 하부단위로서 정의되고 있다’는 비판적 관점이 제기



- 26 -

-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부터‘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합리화’의 주장과 함

께 참여정부의 균형발전형 지방사업들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사

업의 원안추진을 밝히고는 있으나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한 듯 정부 정책추진에서는 

역현상7)  

-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의 회피는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이

자 결국 수도권 일극의 심각한 집중화 우려         

□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배경

○ 논거
- 수도권의 과밀, 집중의 문제 해소

 . 수도권의 인구집중

 . 국가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

 . 수도권과밀에 따른 과도한 사회적비용 증대

- 비수도권의 발전유발

 . 지역개발수단으로서 지역균형발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유형

 

-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도모

○ ‘신행정수도’의 무산
-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제시(2002. 9. 30)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선도과제로서 ‘신행정수도 건설’로 추진됨.

- 소위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법적 토대(2003.12.29 국회통과)

- 헌재의 위헌 판결

 Ⅱ.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 현황

□ 주요 경과
 ○헌재의 위헌 판결(2004. 10. 21)로 축소, 변형된 형태의 후속 대안‘행정중심복합

7) ‘신 지역발전 정책’(2008.7.21),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추진방안’(9.10),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
용의 효율화 방안’(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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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2003년

04.14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 발족

05.15 신행정수도 연구단 구성

06.25 신행정수도건설추진조사단 구성ㆍ설치

12.29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8) 국회통과(재적194, 찬성167, 반대, 기권)

2004년

01.16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포함 3대 특별법 공포 - 법률 제7062호

04.17 신행정수도 건설 11개 부처 지원단 구성

07.20 중심행정타운 조성 국제공모 공고

08.10 주요 국가기관(행정부) 이전계획 확정·고시(추진위 고시 제2004-2호)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확정·고시(추진위 고시 제 2004-3호)

10.21 헌법재판소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위헌판결 선고

11.1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발족

2005년

03.0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국회통과(재적177, 찬성158, 반대15, 기권4)

03.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공포

04.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출범

05.27 도시개념에 대한 국제공모 공고

06.15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중심 특별법 위헌 소 제기

11.15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11.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 각하(7:2)

2006년

01.01 건설청 개청

05.03 건설기본계획안 의결

07.31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 확정

08.30 중심행정타운 조성 국제공모 공고

09.01 첫마을사업 국제설계경기 당선작 발표

11.21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통합이미지형성을 위한 총괄관리 용

8) 법안취지 : 우리나라는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도권에서는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국토를 균형 있게 이용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토의 구조를 일
극집중형(一極集中型)에서 다극분산형(多極分散型)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
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새로이 건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의 극대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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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11.29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확정

12.21 도시 명칭을 3개('한울', '금강', '세종')의 후보 가운데 ‘세종'으로 최종 선정 

12.26 총괄기획가 선정 및 총괄관리 자문단 선정

2007

01.19 행복도시 중심행정타운조성 국제공모전 심사결과 발표

02.28 중앙녹지공간 국제공모 공고

06.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

06.29 실시계획 승인

07.0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07.20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 개최

2008

입법 예고된 세종특별자치시법안이 17대 국회와 함께 폐기됨

06.0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노영민 의원 발의)

09.1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발의)

09.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심대평 의원 발의)

   12.03 노영민, 박병석, 심대평, 양승조의원 단일안 합의9)

2009

   현재 행안위 계류 중

   

9) 설치법 단일안 주요 내용: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과 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은 연기

군 ‘잔여지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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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설치법 법률안 비교
     내용  

 주체
자유선진당 심대평 민주당 박병석, 양승조 충청남도

설치 목적

수도권 과밀화해소, 국토균형발전

지역개발과 인접지역 상생발전

세계적 수준의 도시조성

세종시 지위 조직ㆍ운영특례

수도권 집중 부작용 시정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수도권 집중 부작용 시정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국

가와 지방발전에 이바지

조항수 9장 75개 조항, 부칙 10개 조항, 부착 7장 74개 조항, 부칙

법적지위 정부직할 정부직할 정부직할

관할구역 예정, 주변＋잔여지역 예정ㆍ주변지역 예정ㆍ주변＋잔여지역

국가재정

지원
지방교부세 3/100이상 지원 없음 지방교부세 3/100이상 지원

국가의 책무

법령정비 입법ㆍ행정상 조치, 행

ㆍ재정적 우대 방안, 특례, 자족

기능 보완책 수립

행정기능중심의 복합형자족도시 

역할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정비 

재정지원 입법 행정상 조치

법령정비 입법ㆍ행정상 조치, 행ㆍ재

정적 우대 방안, 특례, 자족기능 보완

책 수립

세종시 및 

세종시장의 

책무

국가정책 수립 및 시행에 협력

균형발전 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 

자연환경 보전관리

국가정책 수립 및 시행에 협력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지원

잔여지역 낙후화 방지 균형발전 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

세종시

지원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등 30인, 행ㆍ

재정의 자주권 제고 우대방안

위원장(국무총리) 등 30인,행ㆍ재정의 

자주권 제고 우대방안

타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규정에 우선 다른 법률규정에 우선

자치행정
세종시부시장은 국가공무원

도시지역은 洞, 그밖은 邑面

도시지역은 洞, 그밖은 邑面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시장 법령적

용

세종시부시장은 국가공무원

도시지역은 洞, 그밖은 邑面

자치재정

세종시균형발전,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재정상 특별지원 세종특별

자치시세, 과세면제

세종특별자치시세 부과, 징수

세종시균형발전, 낙후지역 개발을 위

해 재정상 특별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세, 과세면제

시의회 비례대표 지역구 20/100이상
34인 이내 비례대표 지역구 

20/100이상
비례대표 지역구 20/100이상

세계적 

모범도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 국제중ㆍ고 사립고 설립 특

례, 국제회의 도시지정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 

국제고 사립고 설립 특례

인접지역상

생발전

인접지역 공동화 방지지원

광역도시계획 우선시행, 

신발전촉지기구 지정

인접지역 공동화 방지지원

광역도시계획 우선시행, 

신발전촉지기구 지정

국가계약

특례

관할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에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 건설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역개발

촉진

세종시균형발전과 자족기능확충

지원, 세종시에 대한 행정규제 완

화, 민영주택 공급시 특별공급 허

용, 자족성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

제한, 지방세법 감면입주기업 자

금지원,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조치

세종시균형발전과 자족기능확충지원, 

세종시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민영주

택 공급시 특별공급 허용, 자족성 확

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 지방세법 감

면입주기업 자금지원, 사업시행자 부

담금 감면조치

법 시행일 2010년 7월1일 2010년 7월1일 2010년 1월1일

최초 선거
2010년 지방선서 실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재산 승계
영구임대아파트 500세대 조성된 

재산을 유상으로 승계

영구임대아파트 500세대 조성된 재산

을 유상으로 승계



□ 지역의 최근 대응 활동10)

○ 활동방향
- 도시의 주기능인 행정중심기능 사수

-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 확정

-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로드맵 제시(2014년 이전완료)

- 건설추진위 위상을 대통령직속, 독립위원회로 존속

- 정부기관이전, 자족성 보완을 위한 실행 로드맵 제시 요구 관철

  ○ 주요 과제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신속한 국회통과

  (정부직할, 2010년 출범, 재정 및 자치기능 등 특례조항 포함)

- 2009년도 건설 예산삭감 철회 및 정상집행

- 자족성 확보를 위한 유치활동 실행 촉구

- 잔여지역 불이익 금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책 마련

  (설치법상 잔여지역이 관할구역 포함된 경우에도 추진)

- 도시 및 학교시설 원안대로 국고로 건설 확정

  ○ 충청권 연대 결성
- 대전시민연대 출범(2008.12.16)

- 충남비상행동 결성(2008.12.18)

- 충북협의회 결성(2008.12.29)

- 충청권협의체 결성 예정(2009.0108)

  ○ 주요 경과
2008

07.03 민주당 오제세의원 행정도시 예산삭감 보도 

07.09 자유선진당 진상조사단 건설청 방문

      한나라당 원희룡의원“행복도시 축소는 제2의 쇠고기 민심”

07.10 한나라당 정진석의원 행정도시특위 재정비 발표

07.11 행정도시 관련 연기 단일조직 결성합의

07.14 연기군의회 원안추진 촉구 성명

07.15 단일조직 주비위원회 1차 실무회의(이후 6차회의 진행)

      공주시의회 원안추진 촉구 성명서 발표

      지방분권전국회의 행정도시지속추진 성명서 발표

      민주당 충남협의회 원안추진 성명서 발표

10)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 활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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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자원활동가 공개모집 홍보안 발표

07.23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08.12 행정도시 관련 연기군내 간담회

08.14 행정도시 성공과제 대토론회(국회 100여명 참가)

08.26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 창립총회

08.29 상임위원회 1차회의 후 지속 개최

09.18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실무단 회의

09.23 상임위원회 간담회

09.24 제5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주최

11.14 연기군 농업인한마당 대회 결의문 발표

11.20 충남이통장연합회 워크샵 행정도시 결의문 발표

11.26 서명용지 국회 및 행안부 전달

12.02 ‘국가발전연구포럼’ 토론회 반대 상경투쟁

12.03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민 투쟁선포식, 세종시설치법 의원 단일안 합의

12.04 단일안 합의 환영 성명서 발표

12.08 연기군민 4만명 서명운동 개시

12.15 정부 2단계 지방발전대책 발표, 규탄 성명서 발표

12.19 연기군지역협의회 군민서명운동 참여 독려

12.22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위한 청원ㆍ연기주민 협약식 체결

12.23 충남추진단 주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워크샵 참여

12.29 설치법 상정안 배제 한나라당 규탄 성명서 발표,

      행정도시 비상시기 현수막 추가 게시, 

12.30 상임위 11차 회의

2009

01.03 신년교례회 서명전

01.05 서명운동 1차 마감 15,000명

 Ⅲ. 현 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의 문제점

□ 핵심쟁점

  ○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차원의 추진의지 및 계획 불확실
  - 서울시장 재직시 행정수도 위헌추진에 직간접적으로 적극적인 역할과 행정중심

복합마저 경제적 이유를 들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 고수( 2005. 10.15,20 청주, 대

전 방문 시 등 피력) 



- 32 -

  - 대선공간에서 충청권을 향해서는 원안추진을 내세우며 동시에, 자족성 강화를 위

한 방안으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공약하였으나, 현재 과학벨트정책은 오히려 

이전대상의 정부부처를 축소 또는 철회하여 행정중심도시를 ‘행정’을 제거한 거점도

시 수준으로 축소할 카드로 이용할 의도로 비침.

 - 이런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태들이 최근 이어지

고 있음.

  * 국가발전연구포럼(대표 류동길 숭실대명예교수), 「행정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2008.12.02, 프레스센터 

  발제 : 행정도시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김영봉(중앙대학교 경제학)

         국가경쟁력 향상과 행정도시 건설      - 이창기(대전대학교 행정학)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도시의 정책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 남영수(고대 지리학)

  * ‘수도분할저지를 위한 지식인 모임’의 기자회견(장기표 수도분할반대국민운동본부 

대표,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대표 등 100인)  

    2009. 01.13, 프레스센터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허구적인 논리와 포퓰리즘적 정치공학에 기초

한 발상이고 이는 결국 수도를 분할하는 망국적 처사"라며 수도분할 중지를 촉구 

  ○ 세종특별자치시 법안 제정 무산 위기
 - 2006년 9월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구역, 자치단체 출범시기, 특례조항에 대한 연

구용역이 시작된 이래 참여정부에서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

령의 의지부족으로 발목

 - 그동안 전문가들은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여 정부

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법적담보, 합법성이 확보

되어야 함. 따라서 설치법의 조속제정만이 세종시의 안정적인 출범을 보장한다며 

조기 제정을 주장하였으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러저러한 핑계와 충남도의 동조로 

17대국회 제정 기회 무산

 -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도시 건설의 절차를 담고 있다면 세종시설치법률안은 도시

건설의 근거와 기준임.

 -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보면 법적지위에서는 2가지, 구역에서는 3가지, 출범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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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가지 이상의 다른 제안이 있어 전체적으로 12가지의 변수가 있었고 법제정

이 늦어짐에 따라 지금까지도 시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보건지소의 규모를 확정할 

수 없음.     

- 세종시설치법의 부재는 도시규모 등 행정수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방법원, 지

방검찰청 등과 도시의 지위·구역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방교육청, 지방경찰청, 농업

기술센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도 지연

-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다 해도 자치단체의 지위와 구역, 출범시기에 따라 지방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및 운영권 주체와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 주체 등이 

달라져 조기에 법으로 지위와 구역 및 자치단체 출범시기 등을 확정해야 도시건설

에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임.

  - 정부안이나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박병석, 양승조, 노영민, 

자유선진당의 심대평 국회의원은 단일안을 마련하고 공조를 통해 국회통과를 위해 

조율

  - 또한 작년말 17대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설치법률안의 자동폐기에 대하여 국

회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지자체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이견조

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의 해소를 위해 청원군ㆍ연기군 주민 대

표단체의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위한 공조와 연대 협약식]을 가졌음.

 - 현재 세종시설치법은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임.

우리는 세종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간절히 염원하며, 세종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단
일의견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세종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한다.
2.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광역과 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특별자치시’로 한다.
3. 세종시의 관할구역은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다.
4. 건설사업의 지역공동도급제를 수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의 ‘경계선에 인접한’ 광역지
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한다. 
5. 위 외, 각 법안에 정한 특례 조항에 대하여는 국회 소관 상임위의 논의결과에 따른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다.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위해 온 마음과 힘을 합쳐 행동하는 것이
다. 다시 한 번 세종시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2008. 12. 3
세종시특별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노영민, 박병석, 심대평, 양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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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 지연

 -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를 포함한 기관의 규모는 도시의 상징성과 주기능

인 행정중심이 핵심

 - 12월2일 ‘국가발전연구포럼’이 행정도시 반대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정부기관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며 KBS, MBC방송국도 가져가고, 서울대도 가져가고, 첨단기

업도 가져가라’고 주장, 이는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굳게 약속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정상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여 대단히 우

려스러우며 다시금 정부기관 이전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패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

 - 12월11일 원세훈 행안부장관은 국회 답변과정에서“정부의 세종시법안은 2010년 

지방선거 전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 문제에 대해

선 “대통령의 승인이 아직 없다”고 답변함. 그동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부조직

이 12부4처2청에서 9부2처2청으로 축소 변경되었지만 관보고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의 무책임한 답변에 다양한 의구심 증폭

 - 행안부는 8월초 관보고시를 계획하다 이행하지 않고 “변경내용을 고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명칭변경에 불과한 경미한 사항은 고시할 이유가 없다”고 회피

하고 있음. 이와 함께 고시 지연의 이유로 “행정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완

ㆍ발전을 위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정부기관 이전문제를 자족기능 보완문제로 

흐리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불확실한 입장을 보임.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위한 연대와 공조 협약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분권∙분산∙균형발전의 출발이며 상징이다. 그러나 행정도시의 정상건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행정도시사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성, 지방분권의 상징성을 극대화하여 전국의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책의지와 충청도민의 공동발전에 대한 염원
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한다.
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행정도시 관철과정에서 보여준 충청도민의 높은 연대와 신뢰의 정신을 회
복하고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행정도시 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우리 청원군 행정도시편입
추진위원회와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1. 행정도시가 정부직할의 특별시의 법적지위를 갖는데 함께 노력한다.
2. 행정도시의 행정중심기능 사수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08년 12월 22일
청원군 행정도시 편입추진위원회 위  원  장 채평석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조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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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대상 정부부처

   

    Ⅳ. 과제와 전망 
- 그동안 나름의 수도권규제와 분권 및 균형발전의 정책들이 제시되어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상생의 방안을 구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었는가 하면 국가적 과

제로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역민의 균형발전의 기대가 담긴 ‘행정중심복합도시’

가 추진되었음.

- 그와 같은 정책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형성된 수도권기득권구조의 반발과 

정치권의 정략적 대응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완화되기는커녕 지역의 

황폐화와 과소화에 따른 폐해가 더욱 증폭되어 왔기에 오히려 수도권규제의 강화가 

절실하게 기대되었고, 그런 시기에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무기로 등장

-  대선과정과 정부출범 후 지역을 향해서는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와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상추진은 물론이고 자족기능의 강화를 약속하였음에

도, 행정수도반대론자와 수도권일극경쟁력강화 주창자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

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에 포진시켜 그 진정성에 의구심과 한계

- 현 정부가 처음 제시한 “5+2광역경제권 구상”자체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정책임. 또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하는 당연한 절

차를 회피한다거나 세종시 설치를 위한 법률제정이 시급함에도 이런저런 빌미로 정

부안을 제시조차 않고 있음에서 보듯 ‘행정도시’의 정상적인 추진여부도 상당한 의

혹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지난 해 10월30일에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지역과 일언반구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

으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이라는 대규모의 수도권규제완화

책을 발표

-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책에 위기의식을 느낀 지역의 반발이 비등하자 서둘러 지

역발전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일정을 수차례 미루다 결국 12월 15일 2단계 지역발

전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함. 12.15 발표내용 역시 실질적인 지역발

►9부 ▵기획예산처가 포함된 기획재정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된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2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2청  ▵국세청 ▵소방방제청



- 36 -

전정책이 되지못하고 대부분 기존에 추진되고 발표되었던 내용의 재포장과 편집 수

준에 그침.  

- 이처럼 지역발전 대책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경쟁력강화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금년 1.13 산집법과 수정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결국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여 균형발전을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지방의 황폐화와 수도권 집

중 육성을 위한 본격궤도에 진입하였다는 현실적 우려가 팽배

- 여기에 각종 실효성이 의심되는 지방달래기용 정책의 남발로 비수도권 간의 경쟁

과 갈등을 야기하여 결집력을 약화를 의도하고 있으며, 특정 정파에 의해 과독점되

어 있는 지방정치구도는 지방의 이익과 가치보다 정파적 노선을 추종토록 하는 구

조적 한계도 초래

  

- 결국 지역 시민사회의 자각과 결집 및 우호적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조직적이

고 체계적 대응이 관건임. 

- 논리와 전략과 세력에 대한 현실적 대안 모색이 요구됨. 

- 2010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효용성있는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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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균형발전과 분권운동의 실천방향

박재율(부산분권 시민연대 공동대표)

□ 균형발전과 분권의 차이와 연계성

○ 중앙정부의 개입과 역할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등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비교적 큼.(분

산 및 분업정책)

- 인사, 조직, 재정권 등 권한을 나누고, 이전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 축소 

및 변화를 의미하므로 중앙정부 소극적(분권정책)

○ 균형발전의 시행과 분권정책의 결합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산,분업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방소득세.소

비세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통합등의 분권정책을 연계

○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분권단위 설정

-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단위와 구체적인 권한 설정(행정구역 설정과 권한

의 범위와 내용)

-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적정 규모의 단위와 연계한 행정구역 설정(광역경제권등

과 연계한 행정구역)

□ 활동기조

○ 선지방발전,후수도권규제완화

- ‘규제완화’라는 용어가 가지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의 용어를 수도권집중정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대중적 설득력과 

호소력에 영향(?)

○ 주요 정책(이하 주요정책과제 언급 참조)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마련

○ 정기국회 입법에 대한 사전 대응

○ 비수도권 지역간 경쟁이 첨예한 과제에 대해서 지역차원의 대응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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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지역조직 역량 정비, 강화를 통한 전국적 대응력 제  

   고

□ 주요 정책과제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와 대응

- 1,13일 시행령 의결 등 10.30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시행에 대한 현실적 제어수

단의 한계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조속한 추진 대응

○ 지방소득세, 소비세등 세원이양 대응

○ 균형발전 단위(광역경제권등)에 대한 대응

○ 행정구역 범위(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대응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발전정책 정리, 제시

○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등

□ 주요 활동 방향

○ 광역단위별 지역조직 활동력 제고

-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현장 활동력 제고를 위한 연대틀 구축,정비

-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올해 3월까지는 각 지역조직 보완,정비 공유

○ 지역별 지속적인 활동 전개

- 주기적인 서명캠페인, 토론회, 현안 대응등

○ 전국적인 차원의 정책 대안 정리

- 주요과제별 지역분담하여 해당 지역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등 개최

○ 지역단위 실천 공동행동 조직

- ‘균형발전과 분권 시민행동 주간’ 선포하고 각 지역에서 공동프로그램 수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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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방송 등 지역 언론과 연계 활동

○ 지방정부,지방의회 압박,견인,연대등

□ 당면 주요 활동계획

○ 2월 임시국회 대응

- 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악저지 및 대체법안 제시

- 전국연석회의 주최 토론회 개최(2월 초)

○ 10.30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따른 대응

- 시행철회,유보를 위한 행동(현실적 실천방안 한계가 있으나 지난 연말 계획했다가 

실행하지 못한 총리실등 항의 방문등 재추진 검토)

- 시행후 기업증설등 첫 사례 기업 항의방문, 또는 현장 시위등 고려

○ 조직 정비,구축지역 간담회, 워크샵등 지원(2월-3월)

- 해당 지역과 협의 후 전국차원에서 방문,참여등

○ 상반기 중 주요정책과제(위에 언급내용)에 대한 전국연석회의의 방안 마  

   련, 추동

-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하되 주제별 팀을 구성

- 전국차원에서 구성이 어려울 경우 지역별로 주제를 분담하여 초안마련 방안 고려

- 지역순회 토론회 등 검토

○ 2월부터 정기적인 집행위원회 개최

- 최소한 격월단위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긴급대응등의 경우 공동집행위

원장단 회의를 비정기적으로 개최

- 공동대표 상설화 할 경우(지난 12월 집행위원회 때 논의) 회의체계 변화 고려

  (공동대표 집행위원 연석회의 등)


